
일러두기

 우리 채씨의 유래비에 명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어떤 일들을 하였으며 어떠한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
여하였는지가  궁금하여 6품 이상의 관직을 받은 선조님들만을 약 4개월간
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2013년 癸巳 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파별로 구분하였고 특히 
정선공파에서 분파되었으나 족보에는 종전 분파 이전으로 되어있어 분파된 
파별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분파된 부분에서 오류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수
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남편 벼슬보다 부인 벼슬이 더 높
은 것으로 기록됨 점인데 이는 후손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남편의 
벼슬을 기준으로 부인의 벼슬도 나라에서 내리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떤 경우는 남편은 무관인데 부인은 관직
을 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행수법에 의해 ○○○ 행 ×××인데 
앞에 ○○○은 ×××보다 높은 관직임에도 행 ×××로 낮은 관직으로 기
록되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조상님들의 관직을 보다보면 증직, 노직 수직, 관직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
는데 그 내용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
니다. 
참고로 한글세대를 위해 한문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관직명
이나 성함에는 어쩔 수가 없었으며 관직에는 난이 부족하여 한글 번역을 하
지 못했사오니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贈職 - 공신ㆍ충신 효자 및 학덕이 높은 사람 등에게 죽은 뒤에 벼슬을 주  
        거나 높여 주던 일, 또는 그 벼슬
老職 - 노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제수하는 산직으로서 양•천을 막론하고 80  
        세 이상 된 노인에게 주는 관직.
壽職 - 해마다 정월에 80세 이상의 관원 및 90세 이상의 백성에게 은전으  
        로 주던 벼슬
壽秩 -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 주는 관직.



행수법(行守法)
조선시대 관직의 표기는 품계사직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품은 정.종1품에서 
9품까지 18품이고, 계는 "대광보국숭록대부"에서 "장사랑"까지 30계를 이르
는 말이다. 그리고 사는 소속된 기관이고, 직은 보직(직위)를 가리키는 말이
다. 조선시대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을 품계사직의 기준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여기서 정1품은 품, 대광보
국숭록대부는 계, 의정부는 사, 영의정은 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사(소속기관)앞에 "行이나 守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
행수법"이라 한다. 예를 들어 "가선대부 행 승정원 도승지"라고 하면, 가선
대부는 종2품의 계이고 도승지는 통정대부인 정3품으로 임명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한 단계 높은 품계인 가선대부를 도승지로 임명하게 될 때 기관명인 
승정원 앞에 "행"자를 붙여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가선대부 수 홍문
관 대제학"이라고 하면, 대제학은 본래 정2품(정헌대부)인데 종2품(가선대
부)으로 임명하였으므로 기관명인 홍문관 앞에 "수"자를 붙인 것이다. 이를 
행수법이라 하는데 알기 쉽게 다시 말하면 높은 품계로서 낮은 직위에 임명
되는 것은 "행직"이고, 낮은 품계로서 높은 직위에 임명되는 것을 "수직"이
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왜 조선시대에는 행수법이 필요했던 것일까? 행
직의 경우는 품계를 받은 사람은 많고 직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사의 정
체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것이고, 수직의 경우는 품계가 낮은 
사람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아무튼 
행수법은 인사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라는 것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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